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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전문관

요약

현대전 핵심 무기체계로 부상 중인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에서 드론이 정찰·타격·전자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저비용·비정형 전술의 대표 무기체계로 부상

민간용 드론의 군사 전용 확대, 이중용도(dual-use) 통제 필요성 증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산 드론 확산과 안보 우려
DJI, Autel 등 중국 업체가 민간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러시아·중동 
전장 등에서 실전 활용 사례 증가

美 정부는 中 드론의 데이터 유출 및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을 통한 
군사 전용 가능성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
* (美 국무부 정의)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PLA)을 세계 최강 군대로 만들기 위한 中 공산당의 전략으로, 

과학기술 성과가 민군 양용으로 활용되도록 체계를 재편하는 방식

미국의 對中 드론 규제 강화 및 법제화 추진
2020년(트럼프 1기) 이후 부처별(상무·국방·재무부 등) 수출통제, 투자 제한, 행정명령 등 
다층적 조치 시행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DJI, Autel 등 
중국산 드론 제조사에 대한 국가안보 평가 의무화 조항 포함
* 美 국방 예산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정책 법률

국제 다자 수출통제 체제 및 우방국 공조 강화 추세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TCR), 바세나르 협정(WA), 컨센서스-1을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및 
핵심 부품까지 통제 범위 확대
※ 중국은 MTCR·WA 비(非)가입국으로 제도적 공백 존재

중국의 수출통제 법·제도 강화 대응
미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수출통제법」 제정(2020년), 이중용도 규정 개정(2023~24년), 
핵심 부품에 대한 선별적 수출통제 강화(2024.7월)

민간용은 일부 완화, 군사용 부품은 강화하는 차별적 접근 확대

시사점: 우리의 기술안보 대응 역량 및 수출통제 체계 정비 필요
이중용도 분류체계 정비,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 다자체제 내 통제 기준 조율, 민관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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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경제안보 분석

1. 개요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등에서 정찰·타격·전자전 수행을 통해 
비대칭 전력 구조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며, 현대전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표> 전장 내 드론 활용 사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아제르바이잔 vs 아르메니아, 2020년) : 아르메니아 방공망 무력화, 
탱크지휘소 등 표적 선제 타격으로 단가가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장비를 파괴하며 전장 우위 전환에 기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 정찰, 실시간 타격 유도, 자폭 드론으로 사용

(러→우)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이란제 Shahed 드론(중국産 전자부품 비중 약 80%,) 대량 공격

(우→러) DJI 매빅(Mavic) 등 상용 소비 드론을 ISR(정찰) 및 FPV(1인칭) 자폭 드론으로 개조, 
지상군 연계 실시간 정찰 및 타격 임수 수행에 활용

※ 中 해관총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중국 드론 수입액(‘23년) 6,6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 / 
동 기간 완제품 수입 59.4% 및 부품 수입 383.8% 증가

후티 반군 – 홍해 민간 선박 공격(2024년~현재) 정찰 및 타격 유도, 자폭 드론으로 상업 항로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 /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국산 부품 기반 자폭 드론을 
활용해 홍해를 항해 중인 민간 선박 및 美·英 해군 함정 지속적으로 공격

※ 후티 반군은 약 $2,000달러 수준의 드론으로 美 해군 이지스함을 반복 공격 / 미국은 200만 달러 상당의 
요격미사일로 대응 → 저비용 드론이 고가 무기체계를 소모시키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 운용 사례로 평가

이스라엘-하마스 및 이란 연계 세력 간 충돌(2023.10월 / 2025년~) 하마스와 이란 연계 
무장세력(예, 헤즈볼라, 후티)은 소형 자폭 드론 및 장거리 정찰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 
주요 군사기지·민간 지역을 기습 공격

(이스라엘→하마스/이란) 상시 공중 ISR 체계 기반 드론을 정찰, 타격 유도, 실시간 대응에 
투입하며, 민간 드론(DJI 등)을 도시 정찰 등 보조 임무에 활용중

출처: 저자 종합 정리

민간용 드론의 군사 전용 확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필요성도 
동시에 부각

※ 특히 DJI 드론은 정찰·자폭용 개조가 용이해 비정규전, 테러전 등 비대칭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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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드론 산업의 부상 및 미측 안보 우려

中 정부,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조 2025’ 및 ‘군민융합(MCF)’ 
정책을 통해 집중 육성 / 기술 자립 및 세계시장 지배를 목표로 두고 ▲ 보조금 ▲ 저리 융자 
▲ 세금 감면 등 전방위 정책 지원 제공

DJI, Autel Robotics 등 주요 드론 업체는 정부 지원에 기반해 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 선도

美 하원 중국특위 물레나르 위원장, “中 DJI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 약 80% 점유 및 
핵심 부품 대부분 중국산”라며, 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비시장적 지원에 대해 “불공정 
경쟁으로 美 기업 고사 위기”라고 경고(美 하원 중국특위 中 드론 관련 청문회 (2024.6.26.))

美 정부는 최근 전장, 무역충돌 지역에서 中 민간 드론의 군사 전용 사례를 보며, 상업용 드론마저 
군사안보 위협 요소로 인식
※ 드론 기체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드론 산업은 핵심 부품의 약 80~90%를 중국産에 의존

美 국토안보부(DHS), 사이버보안청(CISA), 연방수사국(FBI)은 DJI 등 중국산 드론이 미국 주요 
기반시설, 군사기지 등 민감 지역의 영상 위치·데이터 수집 및 중국 본토 서버로 전송 우려 지속

※ 美 약 600여 개 연방·지방기관들이 DJI 드론을 운영 중이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 리스크 제기 

3. 美 정부의 對中 드론 규제

중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민감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美 정부는 기술·안보·산업 측면에서 다층적 규제 체계 구축중
※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DJI는 날개 달린 틱톡(TikTok with wings)”이라며, “동 사가 中 공산당에 

美 핵심 기반시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2024.12.17. VOA)

美 드론 규제 조치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과 범위는 ▲기술 수준 ▲ 용도(민간/군사) 
▲ 수출대상국 ▲ 제재 대상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결정
(상무부)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드론 및 관련 부품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사전 허가 또는 
면허 제한 대상으로 규정

특히 DJI, Autel 등은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사전허가 없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군용 드론·고성능 항공기 제어 시스템의 해외 이전 
규제 / 방산 기술 또는 군사 전용 구성요소 포함 시 수출 제한
(재무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제재 대상국(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및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포함된 개인·단체(entity)에 드론, 부품, 소프트웨어, 항법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의 수출 전면 금지

(행정부(백악관)), 행정명령(13959, 14032 포함)을 통해 중국 드론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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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경제안보 분석

(최근 동향)
CISA-FBI, 중국산 드론 관련 사이버보안 지침 공동 발표(2024.1.17.)

* Cybersecurity Guidance: Chinese-Manufactured UAS

(배경) 중국의 국가정보법 등 법률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지며,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및 민감 정보 노출 우려

(권고 사항) 보안-설계 준수한 미국産 드론 사용, 암호화 통신 사용 의무화(데이터 유출 및 침입 

위험 완화) 등

美 의회는 초당적으로 「2025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2024.12.)시켰으며, (NDAA 내) 
중국産 드론 규제 조항 포함

중국산 드론 제조사(DJI, Autel* 등)에 대해 1년 내 국가안보 평가 의무화

※ (평가 기준) 영상데이터 보안, 중국 서버 연계 가능성, 기반시설 접근 위험성 등

* Autel은 산업용·공공안전용 시장을 중심으로 DJI의 대체재로 빠르게 부상 중

美 FCC, DHS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평가 / (미이행 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에 등재 → 등재될 경우 미국 내 인증, 판매, 설치 등 제한되거나 금지

* 美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한 목록

(배경) DJI 및 Autel가 제조한 드론이 미국 내 기반시설(전력, 통신, 교통 등)을 촬영한 영상·데이터가 
中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 제기

☞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을 통해 중국 군사력 강화 또는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Rick Scott 상원의원, “中 국가보안법에 따라, 모든 중국 기업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과 연결되어, 수집된 민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 언급
(2024.2월)

美 상무부, UAS 관련 ICTS 공급망 보호 규정* 사전입법예고 발표(2025.1.3.)

* Securing the ICTS supply chain: UAS ANPRM

(목적) 적대국(中 포함)의 드론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검토

* 특정 기업 언급은 없으나, 문서 내 “중국 및 러시아 연관 종속(foreign adversaries, particular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단어 사용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드론 지배력 강화(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행정명령
(2025.6월) 발표

(목적) 美산 드론 기술 상용화 가속, 자국산 제조 우선 및 해외 의존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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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외국 적대국(Foreign Adversaries)으로부터 드론·관련 부품 연방 정부 조달 전면 배제

국방부, 교통부 등 각 부처의 조달 계약에서 “미국산 우선구매 규정” 적용 확대

중국산 드론의 민간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표명 또는 추가 규제 가능성

중국산 드론의 제3국 공급 차단을 위한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 강조 등

4. 다자체제 드론 수출통제 동향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체제(WA) 등 다자체제의 드론 관련 수출통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민간용 드론의 군사적 활용 증가)을 기점으로 구분

(러-우 전쟁 이전)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전통적 군사기술 중심 드론 통제

상용 저가형 드론(Commercial Off-The-Shelf)은 통제 사각지대에 위치

※ (통제 기준) MTCR Category I & II 기술 요소에 해당 또는 바세나르 Munition List 및 Dual-Use List

(러-우 전쟁 이후) 상업용 드론이 군사작전에 활용됨에 따라 ▲ 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 분류 구체화 
▲ 신규 기술 적용 및 사이버 보안 요소 포함 등 통제 범위 확대

드론 기체 뿐만 아니라, 센서, 카메라, 통신장비, 자율 비행 SW 등 핵심 부품과 기술 별도 명시

※ 과거에는 ’무인항공기‘라는 포괄적 개념 / 현재는 세부 기술 단위로 쪼개어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

민간 →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또는 드론 관련 자율비행·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가 
신기술로 추가돼 수출통제 목록에 반영 / 사이버보안 위협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통신 암호화 
기술도 관리 대상

기존 바세나르 체제는 만장일치제 기반 운영되어 왔으나, 러시아(회원국)의 반대로 민감 품목 
통제 확대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며 교착상태 → 美 주도 러시아를 배제한 ‘컨센서스-1(C-1)’ 
’23년 출범

상용 센서·카메라·수신기 등 민감 부품이 중국·제3국 경유를 통해 제재 대상국(러시아 등)으로 
재수출되는 사례 빈발

중국은 자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비판 여론과 통제 강화 요구가 확산되자, 수출통제법 개정 및 
이중용도 부품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통해 맞대응

※ 中 정부는 수출 품목이 민간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입장 유지함에 따라 제3국 경유 
우회수출, 민간 위장 수출 등 통제 회피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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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정책

미국이 자국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종 제재 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단계적 강화

※ 중국은 드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면서도, 고성능 항법 시스템, AI 칩, 통신 모듈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전략적 수출통제 병행

(1차) 중국은 美 「수출관리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수출통제법*」 제정(2020년)

* 이중용도 물자·기술·서비스의 수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군사용 전용 가능성,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임시 통제’ 및 ‘수출금지 대상 국가’ 지정 조항도 포함

(2차)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행정규정을 개정(2023~2024년)하여 드론 기체 및 관련 부품*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 및 사전 허가 절차 적용(2024.1월 시행)

* 탄소섬유, 고정밀 항법장치, 적외선 센서 등

(3차) 무인항공기(드론) 부품 수출통제 최적화 및 조정 조치 발표를 통해 고성능 드론 엔진, AI 제어 
시스템, 적외선·레이저 장비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통제 강화
(2024.7.31. / 9.1일 시행)

다만, 소비형 민간용 드론 일부 수출 규제 완화하여 선별적 통제 체계로 조정

→ 2024년 美 국방부의 CCMC, 재무부의 SDN 목록, CISA의 ICTS 위협 지정 등 미국의 
中 드론 제조사 제재 확대에 따른 맞대응 성격

6. 시사점

미국은 동맹국에도 공동 통제(공급망, 기술이전, 라이선스 등) 참여 압박 할 것으로 예상, 우리 정부는 
▲ 이중용도 품목 분류체계 정비 ▲ 핵심 부품·기술 자립화 ▲ 공급망 연계 전략 등을 
검토·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WA, MTCR 등 다자체제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다자체제 기준에 따라 드론은 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 
(국내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및 하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최근 동향)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정세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심사 강화 추세 / 우리 기업 
또한 드론용 부품(센서, 통신 모듈 등)을 수출하는 경우 美 수출통제 체계와 연계 규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요 공급처가 美·EU에 집중된 기업은 수출제한, 세컨더리 제재,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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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예, 정밀 센서 등) 별도 식별하여 전용 코드 및 통제 기준 마련, 최종 용도
(end use) 및 최종 사용자(end-user) 분석 강화, 드론 관련 기업 대상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안 리스크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AI 기반 영상식별 시스템, 고정밀 GPS 항법장치, 고출력 
배터리 등) 전략적 자립기술로 선정 및 국산화 로드맵 수립

핵심 부품·기술 참여 기업 대상 R&D 비용 세액공제, 정부 주도 수요 창출(조달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 도입

다자체제(MTCR, 바세나르 등) 내 통제기준 강화하기 위해, 드론 기술 선도국(美·EU·日 등)과의 
수출통제 정책 조율 메커니즘 내실화할 필요 

참 고 美 부처별 對中 드론 규제 주요 조치  ※ 행정명령 조치 포함

시점 부처 조치명 대상 기업 주요 내용

‘20.11월 백악관
(트럼프)

“중국 군사 기업(CCMC) 투자 제한” 
행정명령 13959호 발표

Hikvision, 
Huawei, 

China Mobile 등 

중국 군사 기업(CCMC)투자 제한 / 
美 자본이 중국 군사력 증강 활용에 

차단 목적

‘20.12월 상무부
(BIS) Entity List 등재 DJI 등 4개사

신장 인권 탄압 연루로 
미국산 기술·부품 수출 전면 금지 / 
미국 기업이 수출 또는 기술 이전 시 

라이선스 필요

‘21.1월 백악관
(트럼프)

“특정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미국 보호”

행정명령 13981호 발표

중국산 
드론 전반

연방기관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 명시
※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21년 미국에서 소비되는 UAS의 
75% 이상이 中 업체 제품

‘21.6월 백악관
(바이든)

“중국 특정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행정명령 14032호 발표

얼굴인식·감시 
기술 기업

신규 투자 금지 + 
기존 보유 1년 내 매각 가능
(E.O. 13959 보완 및 확대)

‘21.7월 국방부
(DoD) CCMC 리스트 등재 DJI 외 3개사 中 군민융합(MCF) 연계 판단, 

국방조달 및 軍 계약 제한

‘21.12월 재무부
(OFAC) NS-CMIC 리스트 등재 DJI 미국인 투자 금지, 

연기금·펀드의 투자 배제 조치

‘22.10월
~ 상무부 Entity List 확대 DJI 관련 계열사 DJI 계열사까지 통제 범위 확장

(총 9개社 이상)

‘23.2월 국방부 CCMC 리스트 확대 DJI, Autel 포함 
다수 NDAA 연례 보고 반영

‘24.1월 상무부 ICTS 공급망 보호 규정 
사전예고 중국산 드론 전반 중국산 드론에 대한 통신 기술 제한 예고

(행정명령 13873 의거)

‘25.6월 백악관
(트럼프)

‘미국의 드론 지배력 강화’
행정명령 발표 중국산 드론 전반 국산 드론 산업 육성 및 공공조달 내 

중국産 완전 배제 등

출처 : 저자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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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전문관

1. 배경

핵심광물을 활용한 中의 전략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 下, 중국은 국가 광물자원 관리의 
기본법인 「광물자원법」을 개정(25.7.1부 시행) 

1986년 제정·시행, 1996년 1차 개정 이후 실질적인 개정 無 / 광물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下, 광물자원 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 

※ 기존 법안 7장 53개 조항 → 개정안 8장 80개 조항으로 확대

2. 광물자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광물자원 관리 원칙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국가지원 및 
비축 의무 조항을 입법화

(안보 강조) ▲ 광물자원 안보 보장(제1조) ▲ 총체적 국가안보관 관철(제3조) 등 기존 법안에 
부재하던 국가안보 개념 명시

(전략광물지원) 국가 지정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전방위적(탐사·채굴·무역·비축·관련 산업 등) 
지원 강화 조항 신설(제8조)

    ※ 개정안은 국무원이 ‘전략광물자원’ 목록을 확정 및 조정하도록 명시(제8조) / 상금 미발표

(비축체계 구축)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 규정(제5장)을 신설하여,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체계 구축 근거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광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리 기능 강화

(정책 조정) 국가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광물자원 계획을 수립(제9조)하여 광물자원 정책과 
국가 핵심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매장자원 관리) 국가 지질조사체계를 구축 및 완비(제7조) 등을 명시하여, 중국 내 매장 
광물자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분석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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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물자원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법안 개정안

법안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광물자원 탐사 등록 및 채굴 허가
제3장 광물 자원 탐사
제4장 광물자원의 개발
제5장 집단광산기업 및 개인광산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총 7장, 53개 조항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광업권
제3장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제4장 광산지역 생태복원(신설)
제5장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신설)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총 8장, 80개 조항으로 구성)

총칙

(입법 목적 및 원칙) 광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제1조) 국가는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장(제3조) 

(관리 부처) 국무원은 전국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 (제11조)

(입법 목적 및 원칙)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광물자원의 안보를 보장
(제1조)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련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관철(제3조)

(관리 부처) 국무원은 광물 목록 및 전략 광물자원 
목록 확정 및 조정(제2조, 제8조) 전국의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생태복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제14조)

전략광물자원
(戰略性

鑛産資源) 
관련 조항

(신설)

無

(전략광물 지원) 국가는 전략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무역, 비축에 대한 지원 강화(제8조)

(산업 지원) 전략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능력의 
증가 및 전략광물자원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하여 광물자원의 안보수준을 향상(제8조)

(채굴) 전략광물자원은 국가 규정에 따른 보호 
채굴 실시(제8조)

(비축체계) 국가는 전략광물자원 비축체계를 
강화하고(제10조), 관련 부처는 규정에 따라 
전략광물자원 비축시설 건설 강화(제51조)

(전략 광물 비축 의무) 전략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광산권자는 비축 책임 이행, 비상 생산 증가에 
대한 수요 보장(제52조)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광물자원 탐사·개발 계획) 국가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하여 통일적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적 탐사, 합리적 개발 및 종합적 이용 정책 
실시(제7조)

(광물자원 탐사·개발 계획) 국가는 지질조사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며(제7조), 국무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가발전계획, 국가국토공간계획, 
지질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 광물자원 계획을 
수립(제9조)   

자료 : 저자 비공식 번역,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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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中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제도 마련을 통해 법안 본격 시행 예정  

(후속 법안 연계) 中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실시조례(초안)’ 및 ‘광물 자원 세부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완료(25.4.15일 / 6.15일 완료, 시행일 미정)

(비축체계 강화) ‘전략광물자원’ 비축 조항이 신설된바 ▲ 비축 관리 구체 방안 마련 ▲ 비축 대상으로 
명시된 ‘전략광물자원’ 목록 정비 등 예상

※ 中 정부는 2016년 국가광물자원 계획(2016-2020)을 통해 ‘전략광물자원’ 24종을 지정했으나, 법안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반영한 ‘전략광물자원’ 목록 정비 예상

향후 법안 시행에 따른 中 정부의 광물자원 관리체계 구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정책 수단 확대) 법안 본격시행에 따라, 안보 논리에 입각한 中 정부의 비시장적 정책(전략광물자원  

비축, 수출제한, 中 기업 우선 조달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우리 산업의 안정적 광물자원 조달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 가능

참 고 中 광물자원법 개정안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입법 목적 및 원칙) 국가 광물자원의 안보를 보장하고(제1조)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련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관철(제3조)
(관리 주체) 국무원은 광물 목록 및 전략광물자원 목록을 확정 및 조정하고(제2조, 제8조) 
국가를 대표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제4조)하며 전국의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생태복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제14조)
(전략광물자원 지원) 전략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무역, 비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능력의 증가 및 전략적광물자원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
(제8조) 전략광물자원은 국가 규정에 따른 보호 채굴 실시(제8조)
(국제협력) 국가는 평등, 호혜, 협력과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광물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15조)

제2장
:광업권

(채굴권 양도) 채굴권 양도 절차를 최적화하고, 채굴권 양도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강화의 
실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18조)

제3장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광물자원 계획 체계화) (현급, 시급 정부는) 기초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성급 정부는) 전략 
광물자원 및 중점광산지역에 대한 탐사 조사 및 평가를 실시(제30조)
(매장자원 관리) 국가는 매장된 광물자원의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 방안은 국무원
이 제정(제40조)

제4장
:광산지역 생태복원

*신설

(생태복원 의무) 광업권자는 법에 따라 생태복원 의무 이행(제45조) / 광물자원 채굴 전, 
채굴권자의 생태복원 계획 작성 및 제출 및 국가 승인 필요(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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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5장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
*신설

(비축체계) 국가는 전략광물자원 비축체계를 구축 및 조정하고(제50조), 전략광물자원 비축시설 
건설 강화(제51조)
(전략광물자원 비축 의무) 전략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광산권자는 비축 책임 이행, 비상 생산 증가에 
대한 수요 보장(제52조) 
(전략광물자원 비축 관리) 국무원은 매장량, 분포, 희소성,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 
광물자원 비축지를 결정하고 관련 관리방안 제정(제53조)
(조기경보 체계) 국가는 광물자원 공급 안전 예측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광물 제품의 공급 및 
수요 변화, 가격 변동 등 안전 위험 상황을 적시에 예측 및 경고(제54조)

제6장
:감독·관리

(조사평가제도) 광물자원 개발 및 이용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현황에 대한 총괄 및 분석 강화, 정기 평가 실시(제58조)  
(감독 관리 체계) 국무원은 국가 광물자원 감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제59조)

제7장
:법적 책임

(법적 책임) 탐사권 및 채굴권을 취득하지 않고, 광물자원을 탐사 및 채굴한 자는 벌금 부과
(제63조, 64조) / 승인 없이 전략광물자원을 은닉한 경우 벌금 부과(제65조) 

제8장
:부칙

(보충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광물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 추궁 가능(제78조)

출처: 저자 비공식 번역,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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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단비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참고문헌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2025年01月10日 第15版)

自然资源部网站(2024.11.10.), 新矿产资源法的十大亮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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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전문관

※ 원문 : Pasamehmetoglu, K. (2025.5.14.). The United States’ role in managing the nuclear fuel cycle. Issue 
Brief. Atlantic Council. 

1. 서론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및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에 필수적인바,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재생에너지의 제한적 역할 등을 고려 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생태계 전반의 성장이 필수적 
* 2023년 COP28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약 1,000GWe)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목표 제시 / 

일부 연구에서는 6,000GW까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 

이러한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지형 형성 과정에서, 미국이 리더십 발휘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핵연료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국 국가안보 및 여타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등을 확보할 
필요성 존재 

2.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학

원자력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충족 가능한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적절한 전략 수립 및 ▲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 

핵연료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여타 에너지원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 

원자력 에너지는 기술 비용(technology cost)이 높아 여타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전체 수명 주기 비용(total lifecycle cost)을 고려하면 다른 청정에너지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의 주요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재정 지원 정책이 개발·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 할 필요성 다대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여 대규모 투자 및 수출 시장 확대 중 /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과 차별되는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의 시행 및 막대한 초기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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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 및 한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은 러시아 및 
중국 대비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 

러시아는 현재 11개 국가에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등 최소 30개 국가와 
MOU 또는 정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파트너십 구축 중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회수를 포함해 원자로의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제공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등 잠재 시장의 원자력 인프라 조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경수로 20기 이상을 건설 중 / 아울러, 폐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핵연료주기 
순환을 목표로 첨단 원자로 개발에도 투자  

반면, 미국은 2050년까지 자국 내 200GWe의 원자력 발전 용량 추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글로벌 시장 영향력은 다소 부족 

미국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모델 혁신, 정책 조정, 
핵연료주기 전략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전망 

미국이 원자력 부문에서 리더십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존재하나, 리더십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은 아직 부재

미국은 20세기 후반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의 확산을 주도하였던바, 미국의 리더십 
재건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그 전략은 미비한 상황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문제 등을 둘러싼 비확산 진영(nonproliferation community)과 
첨단 원자로 개발 진영(advanced-reactor community)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종합적인 리더십 
확보 전략 수립에 고충 

- 비확산 진영은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수로 수준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으로 
인식 / 첨단 원자로 진영이 개발하는 신규 원자로 및 재처리 기술에 대한 추가 위험(incremental 
risk) 및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

미국의 원자력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증가나 경제적 이익 확보를 넘어,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신규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을 제공하여야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선행 핵연료주기에서의 초기 우라늄 농축, 후행 핵연료 주기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핵연료 주기 전반에서의 혁신 생태계 역량 강화가 긴요 

또한, ▲민간 부문 역량 강화 ▲공급망 회복력 확보 ▲ 우방·동맹국 협력 확대 ▲높은 수준의 규제 체계 
▲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리더십 재건을 모색

특히 유사입장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원자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흥 시장에 
러시아, 중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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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미국법상 사용후핵연료는 미 정부의 소유인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 재활용 시설의 투자, 소유 및 운영 주체 ▲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시 소유권 이전 방식 ▲ 2차 폐기물의 처리 ▲ 국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수적 

이외에도, 유카 마운틴(Yucca Mountain) 중심의 핵 폐기물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기술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핵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을 도모 

핵연료주기 정책 방안에 대해 비확산 진영과 기술 개발 진영 간 공론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장기적 핵연료주기 전략 로드맵 도출을 모색 

비확산 진영과 기술 개발 진영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조에 부합하는 핵연료주기 정책을 도출할 필요 

※ 두 진영이 모두 동의하는 확산 위험 평가 모형(proliferation risk model)을 설계한 후, 각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위험과 편익을 비교‧평가해 판단하는 방식 제시

완전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정책 결정자에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편익 비교분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유의미할 것으로 평가 / 정책 결정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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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

(경제안보 Review 24-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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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 공개(7.7)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8.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기본+상호) 통보 서한 공개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적용 

※ 이외 서한은 ▲ 보복시 보복관세율 만큼 해당국 관세율 인상 ▲ 향후 관세·비관세 정책 등 무역장벽 철폐시 
관세율 조정 고려 가능 등의 내용 포함

(평가) 금번 발표로 8.1일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추가 협상 기간 확보

금번 발표 이후 美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율 조정 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7.9일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1일 오전 12시 1분까지 연장(10%의 기본 관세만 적용)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7.9)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 금년 8월 1일부터 구리에 대해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7.9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未언급 / 8월 1일 발표 가능성 제기

* 러트닉 상무장관은 향후 포고문 서명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쳐 7월 말 내지 8.1.부터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 
예상(7.8, CNBC 인터뷰)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내 구리 산업 재구축 강조

미국 내 구리 생산 비중은 미국 전체 소비량의 절반(55%) 수준 / 미국 내 대규모 신규 구리 광산 
개발은 10년 이상 중단된 상태(Reuters, 7.10)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지난해 기준 美의 구리 수입 중 한국 비중은 3.5% / 美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4년 미국의 주요 구리 수입국은 
칠레,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

(기간:	2025.7.2.~2025.7.16.)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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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7.17)

(개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포함 중국산 활성 음극 물질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 / 최종결과는 12월 5일 발표 예정 

美 흑연 생산 업계의 청원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금년 1월 조사 개시 / 조사 결과 
中 수출업체들의 불공정 보조금 혜택 판단 

동 예비 결정으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총 관세율은 약 160%*에 도달

* ▲ Trump 행정부의 對中 상호관세 30% ▲ 상무부가 연초 부과한 상계관세 11.5%, ▲ Biden 행정부 당시 301조 
관세 25% ▲ 금번 관세 93.5%

(평가)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생산비용 증가 불가피

국내 배터리업체(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의 미국 현지 생산에도 영향 가능 

美 상무부, 태양광 및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게시(7.14)

(개요) ▲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상품 ▲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구성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7.1~) / 8월 5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관세 부과 대상 구체품목은 상금 未발표

(평가) 관세 부과를 통한 태양광·무인항공기 산업의 對中 의존도 완화 목적 

美 현지 생산 중인 비중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제기되나, 관세 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가능성도 불배제

※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태양광 업체는 미국내 현지 공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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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자 내용

중국

6.27.
[플랫폼] 전인대 상무위, 「반부정당경쟁법」개정안 통과
: (주요 내용) ▲ 플랫폼 출혈 경쟁 및 덤핑 방지 ▲ 플랫폼 공정경쟁 의무 규정 ▲ 대형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공정경쟁 심사제도 법제화 등 

7.3. [환경] 제6회 상하이협력기구(SCO) 환경장관회의 개최(톈진)
: (주제) SCO 회원국 간 녹색·지속가능·저배출 발전 협력 촉진

7.3. [정부조달] 재정부, EU 수입 의료장비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 결정 발표 
: EU 집행위의 의료장비 공공조달 中 기업 참여 제한(6.20.) 관련 상호조치 도입

7.4.
[세제] 국가세무총국, 2025.1~5월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업 발전 지원 주요 정책에 따른 
감세·비용 인하 및 환급 규모 발표
: 2025.1~5월 간 국가 핵심 산업 중심 6,361억 위안(약 120조 8,590억 원) 지원

7.5. [조선] 상하이증권거래소,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중공 간 합병 거래 심사 통과
: 총자산 75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조선사(상장회사) 출범 

7.8. [경제] 인민일보, 골드만삭스·도이체방크·모건스탠리 등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 

7.9. [수출통제] 상무부, 대만지역 기업 8개사 수출통제목록에 추가
: 대만의 항공우주·방산·조선 관련 기업 대상 수출통제 발표

7.14. [수출입] 해관총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통계 발표

미국

6.24. [국방] Mike Lee 상원의원(공화/유타), 동맹 분담금 보고 법안* 대표 발의
* Allied Burden Sharing Report Act

6.26. [관세] Trump 대통령, 인도와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

6.30. [제재] Trump 대통령, 對시리아 제재 해제 행정명령 서명

7.1. [쿼드] Quad 외교장관 회의 개최(워싱턴 D.C.)
: 국무부, Quad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발표

7.1. [플랫폼] 의회,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등 대응 촉구 서한 발송

7.2. [관세] 미국-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발표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 환적 품목에 40% 관세 부과

7.2. [협정] Ron Wyden 상원 재무위 간사(민주/오리건),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7.2. [우크라] Reuters, 국방부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보류 가능성 보도

7.3. [제재] 행정부, 이란 석유 거래 네트워크 및 헤즈볼라 금융 관계자 대상 제재 발표

7.3. [반도체] CNN, 상무부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중국 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고 보도  

7.4. [예산] 하원, 예산조정법안 최종 통과 및 백악관 송부
: 상원 통과(7.1.) 법안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

7.6. [BRICS] Trump 대통령, 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예외 없이 10% 추가 관세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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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7. [관세] Trump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 공개
: ▲ 한국 25% ▲ 일본 25% ▲ 태국 36% ▲ 말련 25% ▲ 인니 32% 등 

7.8. [관세] Trump 대통령, ▲ 구리 ▲ 의약품 ▲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
: 구리 50% 관세 발표 예정 시사

7.8. [우크라] 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장,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재개 결정 환영 성명

7.9. [제재] 행정부, 이란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 대상 제재 발표 : 이란산 석유 
판매에 관여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 가담 기업 대상 신규 제재 발표

7.9.

[관세] Trump 대통령, 8개국 관세율 통보 서한 추가 공개
: (관세율 변화) 필리핀(17%→20%), 브루나이(24%→25%), 몰도바(31%→25%), 알제리

(30% 동일), 이라크(39%→30%), 리비아(31%→30%), 스리랑카(44%→30%), 브라질
(10%→50%) 

7.9. [관세] Trump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8.1.일부로 구리에 대해 50% 관세 발효

7.10. [관세] Trump 대통령, 캐나다에 35% 관세 부과 서한 공개
: 유제품 쿼터, 펜타닐 밀매,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캐나다에 35% 관세 부과 

7.10. [관세] Bloomberg, 구리 50% 관세 대상에 ▲ 전력망 ▲ 군사 ▲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반제품 포함 가능성 보도

7.12. [관세] Trump 대통령, EU와 멕시코에 각각 부과할 30% 관세율(8.1. 발효) 
통보 서한 공개

7.14. [관세] 상무부,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 제품에 대한 17.09% 관세 부과 결정 발표

7.14. [국가안보] Trump 대통령, ▲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 ▲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부품·구성품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수렴 공고

7.15. [협정] Trump 대통령, 인도네시아와 예비 무역 협정 체결 발표

일본

7.3. [관세] CNBC, 美 Bessent 재무장관이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국내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발언 보도 

7.4. [희토류] Reuters, 정부가 희토류 추출을 위해 미나미토리섬 주변 심해에서 약 1,600만톤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진흙을 채굴 예정이라고 보도 

7.8. [협정] 일본-캐나다 정보보호협정 서명

7.9. [희토류] 닛케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액 급감 보도
: 2025.5월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 

7.10. [관세] 경단련 회장, 美 Trump 행정부 對日 25% 상호관세 유감 표명

7.11. [협정] 일본-중국 동물위생검역협정 발효

7.15. [정상회담] 요미우리신문, 일본-EU 정상회담 공동성명(안) 보도

EU 7.2. [기후] 집행위,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안 발표
: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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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4.

[배터리] 집행위,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활용한 EU 역내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 
프로젝트｣ 지원 대상 선정 
: LG에너지솔루션社 프로젝트 포함 6개 프로젝트 선정 발표 및 총 8억 5,200만 유로 보조금 

지급 결정

7.8.
[산업] 집행위, 유럽 화학산업 행동계획 발표
: EU 화학산업 경쟁력과 현대화 촉진을 위한 4가지 분야(▲ 회복탄력성 및 공평한 경쟁의 장 

▲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및 탈탄소화 ▲ 선도시장 및 혁신 ▲ PFAS) 조치 제안

7.10. [배터리] 유럽의회, 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 연기 제안 채택 :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 2025년→2027년 연기 추진

7.12.
[관세] Trump 대통령, EU에 30% 상호관세 부과(8.1. 발효) 서한 공개
: EU 회원국, 강한 우려 표명 및 공동 대응 기조 강조*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거론(7.12.)

7.14. [관세] 집행위 Sefcovic 집행위원, 美 관세 정책 관련 G7 공동 대응 제안

7.14. [관세] 집행위, 미국에 대한 2차 보복관세 목록* EU 회원국들에 공식 제시
* 총 720억 유로 규모 미국산 수입품 대상 

캐나다

6.27. [철강] 정부, FTA 미체결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할당제도 시행 
: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의 캐나다 우회 수출 차단 등 목적

7.1. [디지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세 철회 결정(6.29.)에 
따라 양국 간 무역 협상 즉시 재개 공식 발표

7.4. [자동차] The Globe and Mail, 캐나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Carney 총리에  전기차 
의무판매제 철회 요청했다고 보도 

7.10. [관세] Trump 대통령, 8.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 관세 부과 발표
: USMCA 규정 부합 품목 예외 / 에너지·비료 10% 관세 유지 

네덜란드 7.1. [경제안보] 정부, 경제안보 정책 종합보고서 발표

스위스 7.2. [FTA] EFTA-MERCOSUR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브라질

7.6. [BRICS] BRICS 정상회의 개최 및 BRICS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7.9. [관세] Trump 대통령, 브라질 수출품에 50% 관세 부과 발표(8.1. 발효) 

7.10.
[관세] Lula 대통령, 美 행정부의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공식 제소 및 제소 실패 시 
미국에 비례적 보복(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조치) 계획 표명
: Lula 대통령, 경제상호주의법 시행령 서명·발표(7.15.) 및 부처 간 위원회 설치

말레이시아
7.7. [관세] 美 Trump 행정부, 말레이시아에 25%* 상호관세율 적용 통지

* 최초 상호관세율(4.2.) 24% 대비 1%p 상향 조정

7.11. [반도체] Reuters, 정부가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 칩의 수출·경유시 무역 허가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베트남 7.2.
[협상] 베트남-미국 무역 협상 합의 발표
: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호혜적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Fair, Balanced, and Reciprocal Trade Agreement Framework)’ 합의



25

Ⅳ.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국가 일자 내용

인도네시아

6.29. [배터리] CATL, 인도네시아 배터리 생태계 구축사업 Dragon Project* 착공식 개최 
* (투자액 규모) ▲ 채굴 및 제련 47억 달러 ▲ 배터리 생산 12억 달러 / 총 59억 달러 

6.30.
[수입규제] Airlangga 경제조정장관, 1차 수입 규제 완화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 공식 발표
: 임산물, 비료, 플라스틱 원료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예정 

필리핀 7.9. [관세] 美 Trump 행정부, 필리핀에 20%* 상호관세율 통지
* 최초 상호관세율(4.2) 17% 대비 3%p 상향 조정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7.7. [에너지] 백악관, 외국 통제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종료 행정명령* 발표
* 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 Controlled Energy Sources

캐나다 7.3. [LNG] Energy Intelligence, 캐나다산 LNG 첫 한국행 운항 시작 보도 

독일 7.1. [가스] Reiche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가스비상계획 경보단계 해제
: 2022.6.23일부터 시행 중이던 가스비상계획의 ‘경보단계’ 해제 및 ‘조기경보단계’로 하향 조정

루마니아
7.1. [전력] 정부, 전기요금 상한제 종료

: 전기요금 kWh당 약 1.5 Ron까지 상승 예상 

7.3. [가스] 남동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OMV Petrom社, 루마니아 스피네니(Spineni) 지역 신규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발표

멕시코 6.21. [LNG] 러시아, 멕시코에 LNG 공급 등 에너지 협력 제안

호주
6.30.

[가스] 정부, ▲ 가스 시장 행동강령 ▲ 국내가스안보메커니즘(ADGSM) ▲ 정부-LNG 업체 간 
협약(HOA) 등 현행 주요 가스 정책 및 주요 시장 당국의 역할 및 권한 등 관련 종합 검토 
절차 착수

7.1. [가스] 산업과학자원부, 2025년 4분기 가스수출제한조치 미발동 발표

필리핀 6.27. [원자력] 에너지부, ‘선도 원전 프로젝트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대만 7.12. [가스] Reuters, 국영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CPC)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美 셰일가스 
생산 자산 매입을 검토 중이라 보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Rhodium Group 보고서]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e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안수린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cesfa@mofa.go.kr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